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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국제노동기구와 세계보건기구 공동위

원회에서는 산업보건을 “모든 직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육체적, 정신적 그리
고 사회적 건강을 고도로 유지 증진시키

며, 작업조건으로 인한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에 유해한 취업을 방지하며, 근로자
를 생리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적합한 작업

환경에 배치하여 일하도록 하는 것(조규
상, 1991)으로서 정의하고 있듯이 산업보
건은 모든 직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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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study was performed to identify the current status of 
work environment management and to provide appropriate 

recommendations for small scale industry with less than 5  
workers from September, 2000 to October, 2000 in Seoul 
city and Gyoung-gi province. The 211 companies were 
surveyed by checklist included the elements of management 
of work environment, hazardous chemicals, MSDS,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and ventilation system. The proportion 
of metal products manufacturing and printing industries are 
25.6 % and 22.3％, respectively. The daily working hours in 
printing industry is longer than others. The industries that 
produce potentially hazardous agents, such as noise, dust, 

metal, organic solvents, radiation and chemical material are 
pulp, plating, machinery, and printing, respectively. In above 
industries, only 2.8 % of those recognised and had MSDS. 
The proportion of companies providing fire extinguishers, 
safety showers are found to be 13.3 %, 7.1 %, respectively. 

Only 24.2 % of companies provided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to the workers. The ventilation system was

operated in most of companies. But local exhaust ventilation 
system is provided to 22.3 % of those, also had not been 

annually inspected.
  This study showed that the current status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was not appropriate for workers in small 
scale industries. It is suggested that annual physical 
examination have to be performed, MSDS usage must become 

widespread, and employer and emplyees in small scale 
industry should be educated for the treatment and storage of 
hazardous chemicals to improve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of the working environment. also, regulatory standard 
has to be applied to local exhaust ventilation system in small 

scale industry to improve the working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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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목제품제조업 39명(5.8%), 도금
업 29명(4.3%), 화학제품제조업 27명
(4.0%) 순으로 나타났다(표 1).
  전체 조사 대상 사업장의 평균 근로자
수는 3.2명으로 나타났다. 대상사업장의 
업종별 평균 근로자수는 인쇄업이 3.6명
으로 가장 높았으며, 기계기구제조업이 
3.4명, 목제품제조업이 3.3명, 도금업이 
3.2명, 화학제품제조업과 고무 및 플라스
틱제품제조업이 3.0명, 금속제품제조 및 
가공업이 2.9명, 펄프 및 종이제품제조업
과 기타가 2.8명 순으로 나타났다(표 1).
  조사대상사업장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 가입한 사업장수가 191개소로 90.5%
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건강검진을 실시

하고 있는 사업장수가 111개소로 52.6%
를 차지하고 있었다.
  조사대상사업장의 건물 소유형태를 업
종별로 살펴보면 임대율이 도금업 9개소
(100.0%), 기타업종 8개소(88.9%), 목제품
제조업 10개소(83.3%), 인쇄업 37개소
(78.7%), 금속제품제조 및 가공업이 41개
소(75.9%), 펄프 및 종이제품제조업 4개소
(66.7%), 기계기구제조업 19개소(65.5%), 
고무 및 플라스틱제조업 23개소(63.9%), 
화학제품제조업 4개소(44.4%) 순으로 나
타났다(표 2).
  조사대상 사업장 211개소 전체평균 근
로시간은 9.9시간으로 나타났으며 업종별 
근무시간을 살펴보면 인쇄업 10.2시간, 기
타업종 10.1시간, 펄프 및 고무제품제조업
과 고무 및 플라스틱제조업 10.0시간, 목
제품제조업 9.9시간, 화학제품제조업과 
도금업 9.8시간, 금속제품제조 및 가공업

과 기계기구제조업 9.7시간 순으로 나타
났다(표 3).

2．작업환경실태

  조사대상 사업장의 업종별 유해인자 분
포를 살펴보면 소음의 경우 펄프 및 종이

제품제조업, 도금업, 인쇄업, 고무 및 플
라스틱제품제조업, 금속제품제조 및 가공
업에서 90% 이상 분포되어 있었으며, 분
진의 경우 도금업에서 100%, 목제품제조

업과 기계기구제조업에서 50% 이상으로 
분포되어 있었다. 중금속의 경우 기계기
구제조업에서 21%, 금속제품제조 및 가
공업에서 15%,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제
조업에서 8%로 분포되어 있으며, 유기용
제의 경우 인쇄업 94%, 목제품제조업 
50% 이상으로 분포되어 있었다. 유해광
선의 경우 기계기구제조업에서 31%, 금
속제품제조 및 가공업에서 28%,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제조업에서 3%로 분포되어 

있으며, 특정화학물질의 경우 도금업에서 

100%, 금속제품제조 및 가공업과 기계기
구제조업에서 각각 17%, 고무 및 플라스
틱제품제조업에서 3%로 분포되어 있었다
(표 4).

3. 물질안전보건자료(Material  

Safety Data Sheets) 관리현황 

및 화학물질 취급현황

조사대상 사업장 211개소중 유해화학물
질 취급사업장이 112개소로 53.1%를 차

업     종 사업장수
(%)

근로자수
(%)

평    균
근로자수

목제품제조업
펄프 및 종이제품 제조업
인쇄업
화학제품 제조업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금속제품제조 및 가공업
기계기구 제조업
도금업
기타

 12(  5.7)
  6(  2.8)
 47( 22.3)
  9(  4.3)
 36( 17.1)
 54( 25.6)
 29( 13.7)
  9(  4.3)
  9(  4.3)

 39(  5.8)
 17(  2.5)
167( 25.0)
 27(  4.0)
109( 16.3)
158( 23.6)
 98( 14.7)
 29(  4.3)
 25(  3.7)

3.3
2.8
3.6
3.0
3.0
2.9
3.4
3.2
2.8

합  계 211(100.0) 669(100.0) 3.2

업     종
소  유  형  태

임  대(%) 자  가(%)
목제품제조업
펄프 및 종이제품 제조업
인쇄업
화학제품제조업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금속제품제조 및 가공업
기계기구제조업
도금업
기타

 10( 83.3)
  4( 66.7)
 37( 78.7)
  4( 44.4)
 23( 63.9)
 41( 75.9)
 19( 65.5)
  9(100.0)
  8( 88.9)

 2(16.7)
 2(33.3)
10(21.3)
 5(55.6)
13(36.1)
13(24.1)
10(34.5)
 0( 0.0)
 1(11.1)

합  계 155( 73.5) 56(26.5)

업     종 사업장수 평균 근로시간(hour)
목제품제조업
펄프 및 종이제품 제조업
인쇄업
화학제품 제조업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금속제품제조 및 가공업
기계기구 제조업
도금업
기  타

 12
  6
 47
  9
 36
 54
 29
  9
  9

 9.9
10.0
10.2
 9.8
10.0
 9.7
 9.7
 9.8
10.1

평   균 211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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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고 있으며 이들중 유해화학물질 구입
시 업체로부터 물질안전보건자료(Material 
Safety Data Sheets : MSDS)를 제공받는 
사업장이 3개소로 2.7%에 불과하였다.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112개소중 유
해화학물질별 취급사업장수를 살펴보면 

잉크 44개소(39.3%), 석유 38개소(33.9%), 
용접봉 24개소(21.4%), 신너(Thinner) 15개

소(13.4%), 이소프로필알콜(Isopropylalco- 
hol : IPA) 14개소(12.5%), 페인트(Paint) 10
개소(8.9%), 무수크롬산 9개소(8.0%), 본
드(Bond) 7개소(6.3%), 트리클로로에틸렌
(Trichloroethylene : TCE) 6개소(5.4%), 안
료메틸에틸케톤(Methylethylketone：ME
K)납(Lead)크실렌(Xylene) 각 3개소
(2.7%)씩, 분체도료암모니아수염산

아세톤(Acetone) 알루미늄 부틸아세테
이트(Butylacetate : BA)벤젠디클로로
메탄(Methylene chloride : MC)스틸렌
톨루엔 각 1개소(0.9%)씩의 순으로 나타
났다(표 5).
  우리나라의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3항
은 화학물질을 취급 및 저장할 경우에는 

화학물질의 명칭, 취급시 주의사항 등의 
항목이 기재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

하여 근로자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작업 장

소내에 게시 또는 비치하도록 하고 있으

며 취급자를 상대로 정기적인 교육을 실

시하도록 되어 있다. 표 6은 유해화학물
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 여부 및 관

리현황에 관해 조사한 결과이다. 유해화
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 112개소중 유
해화학물질에 대한 표지판이 부착되어 있

지 않은 사업장이 104개소(92.9%)로 나타
났으며, 저장용기에 화학물질명CAS번
호조성유해성등을 기술한 라벨

(Label)이 부착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이 
82개소(73.2%), 유해화학물질을 지정된 
별도의 보관장소에 보관하지 않는 사업장

이 94개소(83.9%), 저장용기의 뚜껑이 항
상 닫혀지지 않은채 저장하고 있는 사업

장이 87개소(77.7%)로 나타났다(표 6).
전체 조사대상 사업장 211개소중 작업장
에 소화기보호구구급약품휴대용조

명기구 등을 비치하지 않고 있는 사업장

이 183개소(86.7%), 표준작업방법작업
규칙 및 안전수칙에 대한 교육훈련을 정

기적으로 받지 않고 있는 사업장이 188개
소(89.1%), 작업장내에서 금연이 실시되
지 않고, 음식 및 음료의 반입 및 섭취가 
이루어지는 사업장이 181개소(85.8%)로 
나타났다(표 6).
  또한 조사대상 211개소 사업장중 대부
분의 사업장인 198개소(93.8%)가 물질안
전보건자료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해 

알고 있는 사업장 13개소중 15.4%인 2개소
만이 자료를 비치 또는 게시하고 있었다. 
근로자를 상대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
에 대한 보건교육의 실시유무”를 묻는 항
목에서는 100% 실시하지 않고 있었다.

업     종
사업

장수

유해인자 발생사업장수

소음 분진 중금속* 유기*
용제
유해
광선

특정
화학
물질

목제품제조업
펄프 및 종이제품 제조업
인쇄업
화학제품 제조업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금속제품제조 및 가공업
기계기구 제조업
도금업
기타

 12
  6
 47
  9
 36
 54
 29
  9
  9

  9
  6
 46
  5
 33
 49
 25
  9
  5

 6
-
-

 3
 6
23
15
 9
 4

-
-
-
-

 3
 8
 6
-

 1

 6
-

44
 2
 1
 7
 8
-

 3

-
-
-
-

 1
15
 9
-

 1

-
-
-
-

 1
 9
 5
 9
 1

합계 211 187 66 18 71 26 25

* : 산업안전보건법상 특정화학물질은 제외

구분 화 학 물 질 명 취급 사업장수 (%)

유

기

용

제

류

석  유*

아세톤
부틸셀로솔브
본  드*

잉  크*

이소프로필알콜
디클로로메탄
메틸에틸케톤
페인트*

스틸렌
트리클로로에틸렌
신  너*

톨루엔
크실렌

 38( 33.9)
  1(  0.9)
  1(  0.9)
  7(  6.25)
 44( 39.3)
 14( 12.5)
  1(  0.9)
  3(  2.7)
 10(  8.9)
  1(  0.9)
  6(  5.4)
 15( 13.4)
  1(  0.9)
  3(  2.7)

특
정
화
학
물
질
류

무수크롬산
안료
암모니아수
벤젠
염산
용접봉
분체도료
알루미늄
납

  9(  8.0)
  3(  2.7)
  1(  0.9)
  1(  0.9)
  1(  0.9)
 24( 21.4)
  1(  0.9)
  1(  0.9)
  3(  2.7)

총계 112(100.0)
* : 혼합유기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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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보호장비 관련사항

  조사대상 사업장 211개소중 보호구를 
지급하고 있는 사업장이 51개소(24.2%),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업장이 160개소
(75.8%)로 나타났다. 각각의 보호구 지급 
대상 사업장중 보호구 지급율을 살펴보면 

방독마스크 43.9%, 방진마스크 35.8%, 보
안면 30.6%, 보호안경 29.5%, 보호장갑 
29.0%, 안전화 27.8%, 귀마개 25.4%, 앞치
마 12.8%, 안전모 8.2% 순으로 나타났으
며 보호의 지급율은 대상사업장 28개소 
모두가 지급하지 않고 있었다(표 7).
  보호구가 지급되고 있는 사업장 51개소
중 착용실태를 살펴보면 작업시에만 착용

한다가 24개소(47.1%), 가끔 착용한다가 7
개소(13.7%), 항상 착용한다가 4개소

(7.8%), 착용하지 않는다가 16개소(31.4%)
로 나타났다. 지급된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는 사업장 16개소를 대상으로 “착용하
지 않는 이유”에 대한 질문항목에서는 불
편해서가 12개소(75.0%), 보호구 착용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가 3개소(18.7%), 
보호구 착용이 습관화되지 못해서가 1개
소(6.3%)로 나타났다.

5．환기설비 관련사항

  조사대상 사업장 211개소중 전체환기
설비(작업장내 공기를 환기시킬 수 있는 
벽부형 배기팬 등)가 설치되어 있는 사업
장이 170개소(80.6%),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이 41개소(19.4%)로 나타났다. 전
체환기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사업장 170

개소중 배풍기의 위치선

정을 유해물질의 발생원

과 작업자 위치를 고려하

여 설치된 사업장이 39개
소(22.9%)로 나타났으며, 
고려하지 않고 설치한 사

업장이 131개소(77.1%)로 
나타났다. 또한 배풍기의 
환기능력이 충분한 사업

장이 35개소(20.6%), 충분
하지 못한 사업장이 135
개소(79.4%)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사업장 211개소중 국소배기
장치의 설치 대상 사업장이 130개소
(61.6%)로 나타났으며 이중 국소배기장치
가 설치되어 있는 사업장이 29개소
(22.3%),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이 
101개소(77.7%)로 나타났다.
  국소배기장치가 설치된 사업장 29개소
중 국소배기장치의 관리현황을 살펴보면 

75.9%인 22개 사업장에서 발생원마다 각
각의 후드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69.0%인 20개 사업장이 후드의 위치가 
부적절하게 배치되어 있었다. 또한 조사
대상 29개 사업장중 21개소인 72.4%가 
후드 부근의 방해기류를 고려하지 않고 

설치되어 있었으며 58.6%인 17개 사업장
에서 공기의 유입상태가 적당하지 못하

였다. 그리고 작업자의 위치가 유해물질
의 발생원과 후드사이에 위치하는 사업

장이 17개소인 58.6%를 차지하고 있었다. 
유해물질의 배출구 위치는 대부분의 사

업장인 27개소(93.1%)에서 옥외에 설치되
어 있었다(표 8).

6．작업장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

  조사대상 사업장의 보건위생과 관련된 
일반적인 사항을 살펴보면 조사대상 사업

장 211개소중 조명상태 및 청결상태는 각
각 83.9%, 81.5%의 사업장이 양호한것으

종     류 대상사업장수 지급사업장수(%)
귀  마  개
보 호 장갑
방진마스크
방독마스크
안  전  화
안  전  모
보 호 안경
보  안  면
앞  치  마
보  호  의

181
 69
 67
 79
107
 85
 44
 24
 47
 28

46( 25.4)
20( 29.0)
24( 35.8)
22( 43.9)
25( 27.8)
 7(  8.2)
13( 29.5)
13( 30.6)
 6( 12.8)
 0(  0.0)

총      계 211 51(100.0)

항         목 대    상
사업장수

예
(%)

아니오
(%)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표지판이 작업장내에 부착되어 있는가 ? 112 8
(7.1)

104
(92.9)

모든 저장용기에 MSDS의 라벨이 부착되어 있는가 ? 112 30
(26.8)

82
(73.2)

유해화학물질을 지정된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고 있는가 ? 112 18
(16.1)

94
(83.9)

저장용기의 뚜껑은 항상 닫혀진 상태로 있는가 ? 112 25
(22.3)

87
(77.7)

작업장에 소화기, 보호구, 구급약품, 휴대용조명기구 등이 비치되어 있는가 ? 211 28
(13.3)

183
(86.7)

표준작업방법, 작업규칙 및 안전수칙에 대한 교육훈련을 정기적으로 받고 있으며, 그 
결과를 기록유지되고 있는가 ? 211 23

(10.9)
188

(89.1)

작업장내에서는 금연이 실시되고, 음식음료의 반입 및 섭취가 금지되고 있는가 ? 211 30
(14.2)

181
(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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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보통 및 적당) 나타났다. 유해화학물질
을 취급하는 사업장 112개소중 대부분의 
사업장인 105개소(93.8%)가 세안시설
(Eyewash Fountain)을 갖추고 있었으나 작
업장내 비상샤워시설(Safety Shower)은 
104개소인 92.9%의 사업장이 설비를 갖
추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Ⅳ．고  찰

  현대 산업사회는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
하여 하루가 다르게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으며, 산업구조의 거대화와 다양화 그
리고 각종 설비 및 생산량은 증가하는데 

비해 산업현장의 설비는 노후화 되고 있

을 뿐만 아니라 각종 유해물질의 증가는 

열악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산업현장에

서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의 건강에 위협

이 되고 있음은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

다(한국산업안전공단, 1998)
  우리 나라의 영세사업장은 그 수가 많고 
형태도 다양하여 가내 수공업에서부터 하

이테크 전자산업까지 널리 분포되어 있으

며 그 대부분의 사업장 경영기반이 열악

하다. 또한 대부분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으로부터 하청을 받고 있어 수익이나 생

산성측면에서 매우 취약하다.
  우리 나라의 중소기업은 대기업에서 흡
수하지 못한 많은 근로자들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 안정과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 사업구조의 고도화에도 기여

하고 있어 우리 나라 경제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영세사업장은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의 유

지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을 적용 받지 못하고 있어 대규모 사업장

과 비교할 때 각종 산업재해 및 직업병의 

발병율을 증가시키고 있다(조규상, 1994).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

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수가 ’98년도에 비
하여 ’99년도에는 15.71% 증가하였고 근
로자수는 1.86%가 감소하였으며, 재해자
수는 7.55% 증가하였고 재해율은 0.06%
포인트가 증가하였다. 이처럼 근로자수가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99년도 산업재
해가 ’98년도에 비하여 증가한 이유를 노
동부 ’99산업재해분석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첫째 IMF 경제위기로 인하
여 기업의 안전보건투자 감소. 둘째 산업
안전보건 부문의 기업 구조조정 및 규제

완화의 여파로 인해 사업장내 자율 안전

보건관리 추진 체계 약화. 셋째 작업관련
성 질병(뇌심혈관질환 등)에 대한 산재
보상 인정범위 확대(노동부, 2000). 네째 
제조업 평균 공장가동율 8.8%포인트 증
가. 다섯째 월평균 근로시간수 8.9시간 증
가. 여섯째 임시일용직 근로자 5.9%포
인트 증가(통계청, 2000(1)). 따라서 근로
조건의 악화 및 산업안전보건 활동의 미

약함으로 인해 산업재해율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조사대상 사업장 211개소중 사업장수
가 가장 많은 업종은 1차 금속가공업인 

금속제품제조 및 가공업으로 54개소
(25.6%)로 나타났으며, 근로자수는 인쇄
업이 25.5%로 가장 많은 분포로 나타났
다. 이는 한국산업간호협회 주관으로 
2000년도에 실시한 산업간호사의 중소규
모사업장보건관리 연구(한국산업간호협
회, 2000)의 결과인 기계기구 제조업수 
75.3%, 인쇄업 근로자수 0.5% 와는 차이
가 있다. 이는 본 연구가 전수조사가 아닌 
임의적으로 추출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

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전체 사업장으로 

일반화시킬 수 없는 제한점이 있다.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
하게 보상하고,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
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1964년
부터 시행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 가입한 사업장수는 조사대상 사업장 

211개소중 191개소인 90.5%로 비교적 많
은 가입율을 보이고 있다. 또한 근로자의 
건강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사후

관리로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일반건강검진 실시율은 조사대상 사업장 

211개소중 111개소인 52.6%로 나타났다. 
이는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보건관리실
태조사”(한국산업간호협회, 2000)의 결과
인 일반건강진단 실시율 7.0% 와는 많은 
차이가 있으나 2000년 한국산업안전공단
에서 실시한 5인 미만 사업장 안전보건 
실태조사에 관한 연구의 결과인 건강진단

실시율 49.7%와는 차이가 없었다. 또한 
1998년 전체사업장 일반건강진단 실시율 
88.3%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노동
부. 1999).
  조사대상 사업장 211개소중 155개소인 
73.5%의 사업장이 건물소유 형태가 임대
로 나타나 환기 등 작업환경개선을 통한 

유해인자의 노출감소에 소극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2000년 한국산업간호협회
에서 실시한 소규모사업장 보건관리 결과

인 91.0%와 비교하면 차이가 있으나, 
1999년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실시한 ’99 
제조업체작업환경실태조사 결과인 66.2%
와는 차이가 없었다.
  조사대상 사업장의 유해인자 분포도 조
사중 유해인자별로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업종은 소음의 경우 도금업과 펄프 

항     목
대상
사업
장수

예
(%)
아니오

(%)

후드가 발생원마다 각각 설치되어 있는가? 29 7
(24.1)

22
(75.9)

후드 위치가 발생원에 적절하게 설치되어 있는가? 29 9
(31.0)

20
(69.0)

후드 부근에 방해 기류가 존재하는가? 29 21
(72.4)

8
(27.6)

후드의 공기유입 상태는 적당한다? 29 12
(41.4)

17
(58.6)

배출구는 옥외에 설치되어 있는가? 29 27
(93.1)

2
( 6.9)

작업자가 오염원과 후드사이에 위치하여 부적절한 
작업형태를 이루고 있는가 ? 29 17

(58.6)
12

(41.4)



경인지역 일부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작업환경실태와 관리대책 185

및 종이제품제조업, 분진의 경우 도금업, 
중금속의 경우 기계기구제조업, 유기용제
의 경우 인쇄업, 유해광선의 경우 기계기
구제조업, 특정화학물질의 경우 도금업으
로 나타나 도금업에서 가장 많은 유해인

자의 분포율을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

다. 이는 ’99제조업체작업환경실태조사 
결과인 소음분진의 경우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유기용제의 경우 자동차 판매, 수
리 및 차량연료 소매업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한국산업안전공단. 2000).
  조사대상 사업장 211개소중 198개소
(93.8%)인 대부분의 사업장이 물질안전보
건자료의 비치 및 게시의 의무사항을 모

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2000년 한국노
동연구원에서 300인 미만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인 2.8%와는 크게 
차이가 있었다(한국노동연구원, 2000).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해 물질안전보건
자료가 필요한 사업장 112개소(53.1%)중 
업체로부터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

는 사업장이 3개소(2.7%)에 불과해 대부
분의 사업장이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

받지 못하고 있으며, 유해화학물질의 관
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토대로 볼 때 물질안전보
건자료의 법적 의무사항을 홍보하여 알리

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

다. 물론 소수의 표본조사로 전체를 판단
하기 쉽지 않으므로 화학물질과 물질안전

보건자료의 관리현황에 대한 전국적인 조

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개인보호구를 지급하고 있는 사업장이 
조사대상 사업장 211개소중 24.2%인 51
개소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산업안전공
단에서 실시한 5인 미만 사업장 안전보
건 실태조사에 관한 연구결과인 23.9%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한국산업안전
공단, 2000). 위험설비 및 시설물에 대해
서 가장 중요한 것은 원칙적으로 설비 

및 시설물에 대하여 철저한 방호대책이 

이루어져야 하나 영세 소규모사업장의 

재정적인 측면에서 어려운 현실인 것으

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택적으로 선별된 사업장을 대

상으로 조사한 것이므로 5인 미만 사업장 
전체에 일반화시킬 수는 없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가입

된 사업장 위주로 조사가 이루어졌기 때

문에 일부 조사항목에서는 편파적인 평가

가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산업안
전보건법의 전면확대 적용에 앞서 5인 미
만 사업장의 작업환경 및 유해물질 관리

실태 등 기초적인 자료를 파악하는데는 

어느정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의 실태조사 점검이 산업
보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

는 산업위생관리기사에 의해서 실시되었

으나, 점검자인 산업위생관리기사의 전
문지식수준이 서로 상이할 수 있어 제반 

산업보건 관리 부문중 서로 다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에 편중되어 조사될 수 

있으며 나머지 부분은 간과된 결과일 수 

있다.
  셋째, 다양한 업종을 대상으로 동일한 
점검표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점검 항목의 

적용 편차를 통제할 수 없었다는 점이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상시근로

자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건강을 유
지 증진시키기 위한 작업환경에 대한 관

리대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근로자의 작업환경으로 인한 직
업병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고 적절한 사

후관리로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

는 특수건강진단의 적극적인 실시를 유도

하여야 하겠다.
  둘째, 5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와 근로
자를 대상으로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과 국소배기장치의 필요성에 대한 적극적

인 홍보 및 교육이 필요하다.
  셋째, 사업장의 화학물질관리 항목중 
유해화학물질의 경고 표지판 부착, 작업
자에 대한 교육, 작업장내 응급 조치시와 
관련된 대책, 작업장내에서의 위생 등에 
관한 항목의 집중적인 관리가 요구된다.
  넷째, 작업환경관리를 위한 시설투자가 
필요하다. 조사결과 개인보호구 지급율이 
24.2%로 매우 낮은 수준이며, 보호의를 
지급하고 있는 사업장은 한 개소도 없었

다. 또한 유해인자에 대한 노출수준을 감
소시킬 수 있는 국소배기장치가 발생원마

다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이 75.9%로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한 작업환경관리에 

대한 투자가 빈약함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건물소유형태에서 대부분의 
사업장이 임대로 나타나고 있어 작업환경

관리에 매우 소극적일 수밖에 없으며, 제
정적 여건 역시 취약한 관계로 작업환경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다는 점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중

요한 사항이다.

Ⅴ．결  론

  본 연구는 노동집약적이고 장시간 근로
로 인한 열악한 작업조건과 환경에 처해

있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작업환경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대책을 수

립하고자 2000년 9월부터 2000년 10월까
지 2개월간 서울 및 경기지역에 소재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211개소를 
대상으로 작업환경관리실태 및 유해화학

물질 취급현황,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관리현황, 개인보호구, 환기설비실태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건물소유형태에 있어서는 전체 사업
장의 73.5%가 임대로 나타났다. 업종별 
임대율은 도금업이 100%로 가장 높은 임
대율로 나타났으며 화학제품제조업이 

44.4%로 가장 낮은 임대율로 나타났다.
  2. 근로자 평균 근로시간은 인쇄업이 
10.2시간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금속
제품제조 및 가공업과 기계기구제조업의 

평균 근로시간이 가장 낮은 9.7시간으로 
나타났다.
  3. 업종별 유해인자 분포도에서는 소음
의 경우 펄프 및 종이제품제조업과 도금

업이, 분진의 경우 도금업이, 중금속의 경
우 기계기구제조업이, 유기용제의 경우 
인쇄업이, 유해광선의 경우 기계기구제조
업이, 특정화학물질의 경우 도금업에서 
각각 가장 많은 분포를 차지하고 있었다.
  4.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112 개소
중 유해화학물질 납품 업체로부터 물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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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건자료(MSDS)를 제공받는 사업장이 
3개소에 불과하였으며, 조사대상사업장 
211개소중 대부분의 사업장인 198 개소
(93.8%)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대
해 전혀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비상시에 사용할 수 있는 소화기, 구
급약품을 비치하고 있는 사업장은 13.3%, 
비상샤워장치(safety shower)가 설치되어 
있는 사업장은 7.1%에 지나지 않아 사업
장의 비상시 응급조치 설비가 미흡함을 

알 수 있었다.
  6. 개인보호구 지급율은 24.2%로 비교
적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개인보호구 
종류별 지급율은 방독마스크가 43.9%로 
가장 많이 지급하고 있었으며 보호의를 

지급하는 사업장이 전혀 없었다.
  7. 전체환기설비는 대상사업장 211 개
소중 80.6%인 170 개소 사업장에서 설치
되어 있었으나 작업자와 배풍기의 위치선

정, 배풍기의 환기능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설치하고 있었다. 국소배기장치의 
경우 대상사업장 130 개소중 101 개소인 
77.7 %가 설치하지 않고 있었으며 국소배
기장치를 설치한 사업장 29 개소중 대부
분의 사업장이 발생원을 고려한 작업자의 

위치, 방해기류 등 일반적인 기초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설치하고 있었다.
  이상의 결과로 미루어보아 5인 미만 사
업장의 작업환경을 관리하기 위한 대책으

로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유해화학
물질 취급요령,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등에 관한 적극적인 홍보 및 교육이 필요

하고, 작업장내 국소배기장치의 설치 및 
관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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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관리 실태에 관한 점검표

Ⅰ．사업장 개요

  1．사업장명 : (                            )
  2．조사일자 : 2000년      월       일
  3．주요 생산품 : (                               )
  4．근로자수

구 분 사 무 직 생 산 직 계

남

여

계

  5．산재보험 가입유무 ? (       )
  6．생산직 근로자에 대한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는가?  예(  )  아니오(  )
    ☞ 있다면 연(年)간 실시횟수는 ? (    회)
  7．사업장 건물 소유 유무 ? 임대(  )  자가(  )
  8．근로자의 근무시간은 ? (오전    시  ̃오후    시)

Ⅱ．작업환경 및 화학물질 취급현황

  1．공정명에 따른 노출인자 및 노출시간

공 정 명
노출
근로
자수

노출
시간
(분)

유   해   인   자(구체적으로 기술)

소음
분    진

중금속 유기
용제

유해
광선 특화물

면분진 광물성분  진
기타
분진

  2．취급 화학물질

No 물질명(상품명) 사용량 사용용도 주성분 제조회사
MSDS자료제공여부

(0,X)
1
2
3

  3. 화학물질 관리현황
    3-1．작업장에 유해화학물질의 취급보관을 알리는 포스터가 부착되어 있는가?
         예 (   )   아니오 (   )
    3-2．모든 저장용기에 화학물질명, CAS번호, 조성, 유해성등을 기술한 라벨이 부착되어 있는가?
         예 (   )   아니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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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화학물질을 지정된 보관소에 보관하고 있는가?
         예 (   )   아니오 (   )
    3-4．용기의 뚜껑은 항상 닫혀진 상태로 있는가?
         예 (   )   아니오 (   )
    3-5．필요한 장소에 소화기, 보호구, 구급약품, 휴대용 조명기구 등이 비치되어 있는가? 예 (   )   아니오 (   )
    3-6．모든 작업자들은 정기적으로 표준작업방법, 작업규칙 및 안전수칙에 대한 교육훈련을 받고 있으며, 그 결과는 기록 유지되

고 있는가?
         예 (   )   아니오 (   )
    3-7．작업장 내에서는 금연이 실시되고, 음식 및 음료의 반입 및 섭취가 금지되고  있는가?
         예 (   )   아니오 (   )

Ⅲ．보호장비관련 사항

  1．개인보호구가 지급되고 있는가 ?
     예(  )     아니오(  )
  ☞ 지급되고 있다면 보호구의 종류는?(중복가능)
     ① 귀마개 ( )   ② 보호장갑 ( )   ③ 방진마스크 ( )   ④ 방독마스크 ( )
     ⑤ 안전화 ( )   ⑥ 안전모 ( )     ⑦ 보호안경 ( )     ⑧ 보안면 ( )
     ⑨ 앞치마 ( )   ⑩ 보호의 ( )
  ☞ 지급되고 있다면 착용실태는 ?
     ①작업시에만 착용(  ) ②가끔착용(  ) ③항상착용(  ) ④착용하지 않는다(  )
  2．착용하지 않는다면 이유는 ? (                       )

Ⅳ．환기설비 관련 사항

  1．전체환기 설비가 있는가?
     예(  )   아니오(  )
  ☞ 전체환기 설비가 있는 경우
    (1) 배풍기의 위치 선정이 오염원과 근로자 위치를 고려하였는가 ?
       예(  )   아니오(  )
    (2) 배풍기의 환기능력이 충분한가 ?
       예(  )   아니오(  )
  2．국소배기설비 설치 대상사업장인가 ?
     예(  )   아니오(  )
  3．대상사업장이면 국소배기 설비가 있는가 ?
     예(  )   아니오(  )
  ☞ 국소배기 설비가 있는 경우
    (1) 후드 형식 : (              )
    (2) 후드가 발생원 마다 각각 있는가 ? 예(  )   아니오(  )
    (3) 후드 위치가 발생원에 적절하게 배치되었는가 ? 예(  )   아니오(  )
    (4) 후드 부근에 방해기류가 있는가 ?  예(  )   아니오(  )
    (5) 후드의 공기유입 상태는 적당한가 ?  예(  )   아니오(  )
    (6) 배출구는 옥외에 설치되어 있는가 ?  예(  )   아니오(  )
    (7) 작업자가 오염원과 후드 사이에 위치하여 부적절한 작업형태를 이루고 있는가 ?  예(  )   아니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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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작업장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

  1．근로자 1인당 기적은 10 m3 이상인가 ?
     이하(  )   이상(  )
  2．조명은 적당한가 ?
     적당(  )  보통(  )  부적당(  )
  3．작업장소가 청결하게 유지되는가 ?
     적당(  )  보통(  )  부적당(  )
  4．세안시설(eyewash fountain)이 있는가 ?
     있다(  )   없다(  )
    ☞ 있다면 모든 작업대에서 15m 이내 또는 30초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가?  예(  )    아니오(  )
  5．비상샤워시설(safety shower)이 있는가 ?
     있다(  )   없다(  )
    ☞ 있다면 모든 작업대에서 15m 이내 또는 30초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가?  예(  )    아니오(  )

Ⅵ．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관련 사항

  1．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대해 알고 있는가(법적의무) ?
     ① 알고 있다   ② 모른다   ③ 대충 알고 있다
  2．조사대상 물질의 안전보건자료를 비치 또는 게시하고 있는가 ?
     ① 예(  )     ② 아니오(  )
  3．조사대상 물질의 인체에 미치는 작용과 응급조치방법을 게시하였는가 ?
     ① 예(  )     ② 아니오(  )
  4．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대한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가 ?
     ① 예(  )     ② 아니오(  )


